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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조(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시행계획의 수립 등)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매년 해양수산과학기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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④ 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 및 제3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

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신기술 인증 또는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자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

하는 바에 따라 신청 사항의 심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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